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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
2024. 3. 5.(화) 11:00

3. 6.(수) 조간
배포 2024. 3. 5.(화) 09:00

농관원, 소비자단체와 함께 통신판매 
원산지표시 정기단속에 나선다

-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통신판매 농식품 원산지 표시 집중 실시 -

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원장 박성우, 이하 농관원)은 최근 온라인 유통이 

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원산지 위반도 증가함에 따라 「2024년 통신판매 원산지 

표시 관리 계획」을 마련하였고, 그 일환으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

강화하기 위한 정기단속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실시한다.

  * 농식품 원산지 위반 중 통신판매 비율: (’19) 6.9% → (’20) 19.9 → (’21) 26.7 → 

(’22) 26.1 → (’23) 25.0

  단속 대상은 음식점 배달앱, 통신판매 쇼핑몰, 티비(TV)홈쇼핑 등에서 

판매되는 농산물, 가공식품, 배달음식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이며, 

소비자의 이용빈도가 높은 해외 직구제품에 대한 지도·점검도 실시한다.

 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❶배달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

재료로 사용된 음식, ❷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일괄표시하고 

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 원료가 사용된 가공식품, ❸상단 원산지표시란

에는 별도 표시로 기재하고 실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제품, ❹외국산 

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표시한 

제품, ❺수입직구 제품에 원산지 한글 표시를 누락한 제품 등이다.  

  특히 이번 단속에는 디지털에 익숙한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농관원 

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등 350명의 사이버단속반이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매

하듯이 온라인 상의 원산지 표시내용을 사전 점검(3.4.~ 3.8.)한 후 위반이 

의심되는 업체는 특사경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한다.

  적발된 업체는「원산지표시법」에 따라 형사처벌(거짓표시, 7년이하 징역, 

1억 원 이하 벌금) 또는 과태료(미표시·표시방법 위반 1천만 원 이하)가 부과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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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박성우 농관원장은 “통신판매 원산지 표시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

미흡한 점이 많다”며 “소비자단체, 통신판매 업계 등과 함께 통신판매 원산지

표시 정착을 위해 지도·홍보 및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 

 * 원산지 신고: 전화(☎ 1588-8112) 또는 농관원 누리집(www.naqs.go.kr)

담당 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책임자 과  장 이남윤 (054-429-4151)

원산지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이재필 (054-429-415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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